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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0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규칙 일괄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1월  25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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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31조”로 한다.

제2조(「남해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남해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부터 제36조”를 “「지

방자치법」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로 한다.

제3조(「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23조”를 “「지방자치법」제13조”로 한다.

제4조(「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의 개정) 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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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 – 8호

남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08-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조

2.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기공급 시설 면적 A=57,603㎡(변경없음)

   ○ 진입도로(소로3-48호) 

    - 변경 전 : L=1,580m, B=4.0m(교량 1식 L=68m, B=4.0m), A=15,854㎡

    - 변경 후 : L=1,580m, B=4.0m(교량 1식 L=68m, B=4.0m), A=16,214㎡(증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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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 : 붙임2. 참조

  사. 실시계획 인가 승인 조건(변경없음)

  아.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3.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1>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48 4
국지
도로

1,580
산366-8
소2-106

산308-1
일반도
로

전기공급
설비

2017.11.10.
(남해군 고시
제2017-121호)

□ 변경사유서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소로3-48

⦁소로3-48
- L=1,580m, B=4m

⦁면적변경
- A=15,739㎡ → A=16,214㎡
  (증475㎡)

⦁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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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가. 도로(소로3-48)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총  계
지  목  별

답 임 도 천   

총  계

필지 수 25 9 11 4 1  

면적(㎡)
15,739

→16,214㎡

1,371

→1,370㎡

13,721

→14,197㎡
397 250

국․공유지
필지 수 9 4 - 4 1

면적(㎡) 732 85 - 397 250

사 유 지

필지 수 16 5 11 - -

면적(㎡)
15,007

→15,482㎡

1,286

→1,285㎡

13,721

→14,197㎡
-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리 

명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합 

계
- - -

655,731

→389,142

15,739

→16,214

1 봉화 산366-8 도로 946 51
국

(남해군)

- - - -

- - - -

2 봉화 산366-2 “ 298 23
국

(남해군)

- - - -

- - - -

3 봉화 1236-1 답 1,246 39
국

(남해군)

- - - -

- - - -

4 봉화 2185-5 도 2,183 50

국

(국토교

통부)

- - - -

- - - -

5 봉화 1271 답 1,488 7
국

(남해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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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리 

명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

용

6 봉화 2156-35 답 58 28 -
국

(남해군)

- - - -

- - - -

7 봉화 2156-6 답 1,489 11 -
국

(남해군)

- - - -

- - - -

8 봉화 2156-1 천 232,231 250 -

국

(국토교

통부)

- - - -

- - - -

9 봉화

1264

→

1264-1

답
327

→55

56

→55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조미

- - - -

10 봉화 1262 답 1,206 542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김기0

- - - -

- - - -

11 봉화 1261 답 661 135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김영0

- - - -

- - - -

12 봉화

산219

→

산219-1

임
15,967

→284

271

→284

1/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김창0

- - -

변경전

- - -

1/2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김창0

- - -

- - -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변경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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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리 

명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3 봉화

산221-1

→

산221-3

임
32,132

→671

646

→671

남해군 남해읍 김막0

- - -

변경전

- - -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변경후

- - -

14 봉화

산364

→

산364-3

임

29,715

→

1,273

1,298

→

1,27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김기0

- - -

변경전

- - -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변경후

- - -

15 봉화

산359

→

산359-3

임

42,972

→

3,115

3,108

→

3,115

계룡시 금암동 강한0

- - - -

- - - -

16 봉화

산359-2

→

산359-5

임

56,993

→

2,246

2,235

→

2,246

10/19
서울시 중구 

다산로 
김상0

- - -

변경전

- - -

4/19 서울시 강남구 김상0
- - -

- - -

4/19 서울시 강남구 김상0
- - -

- - -

1/19 경기도 안양시 김영0
- - -

- - -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변경후

- - -

17 봉화

산358-2

→

산358-3

임

29,752

→

502

330

→

50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정경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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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리 

명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8 봉화 산356-6 임 1,902 1,902

2/3 부산시 금정구 하민0
- - -

- - -

1/3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19 봉화

산308-3

→

산308-17

임

70,413

→

3,536

3,263

→

3,536

0.11/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최예0

- - -

변경전

- - -

2/8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김주0

- - -

- - -

2.2/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이효0

- - -

- - -

0.11/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최예0

- - -

- - -

0.08/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우도0

- - -

- - -

0.08/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우은0

- - -

- - -

0.6/8 서울시 강남구 박미0

- - -

- - -

2.82/8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조정0

- - -

1/3 부산시 금정구 하민0
- - -

변경후

- - -

2/3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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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리 

명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20 봉화 산308-2 임 24,793 23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

합

근저당권 동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

합

지상권

21 봉화 1310 답 149 59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 -

22 봉화 2161 도 430 273 -

국

(국토

교통부)

- - - -

- - - -

23 봉화 1302 답 615 494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 -

24 봉화 산311-1 임 99,835 51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

합

근저당권 동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

합

지상권

25 봉화 산308-16 임 7,930 594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

합

근저당권 동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

합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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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기공급설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총  계
지  목  별

답 전 임 도   

총  계
필지 수 13 1 7 4 1  

면적(㎡) 57,603 456 1,479 55,557 111

국․공유지
필지 수 1 - - - 1

면적(㎡) 111 - - - 111

사 유 지
필지 수 12 1 7 4 -

면적(㎡) 57,492 456 1,479 55,557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리 

명
지번

지

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합 

계
- - - 234,862 57,603

1 봉화
산311

-1
임 99,835 2,26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합
근저당권 동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합
지상권

2 봉화 1300 답 456 456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 -

3 봉화
산308

-16
임 7,930 5,573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합
근저당권 동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합
지상권

4 봉화
1297-

7
전 30 3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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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리 

명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5 봉화
1297-

8
전 60 6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 -

6 봉화
1297-

9
전 50 5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 -

7 봉화
1297-

10
전 136 136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 -

8 봉화
1297-

1
전 288 288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 -

9 봉화
1297-

11
전 202 202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 -

10 봉화
1297-

2
전 2,998 713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합
근저당권 동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합
지상권

11 봉화 2160 도 469 111 -

국 

(국토

교통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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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리 

명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2 봉화
산356

-1
임 4,520 4,520

2/3 부산시 금정구 하민0

- - -

- - -

1/3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 - -

- - -

13 봉화
산308

-1
임 117,888 43,204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하점0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합
근저당권 동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2-2

남해군

산림조합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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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 - 11호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 및「어촌어항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 업 목 적 :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진입도로 확포장 : 2개 구간(A=45.0㎡)

    - 갈현 디자인 커뮤니티센터 신축 : 주민공동이용시설 1식(1층 신축, 연면적 A=243.12㎡)

  ○ 지역소득증대 

    - 갈현 숲 속 야영장 조성 : 캠핑 싸이트 20개면, 도로개설 1식(L=48m), 부대공사 1식

  ○ 지역경관개선

    - 해안생생로드 조성 : 횡단보도 1식, 갯벌체험장 진입로 1식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4. 총 사 업 비 : 1,757백만원(국비 72, 지방비 1,685) *자부담 100.4백만원 별도

5. 사 업 기 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6.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갈현마을 일원

7. 사업의 효과 : 갈현 마을의 정주여건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소득증대 추진으로 지속적인 마을 발전 도모

8.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어촌어항공단)

9.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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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 – 1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 178 외 28건

연번 종 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2~364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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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 - 3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김금0 주소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00

소하천명 원천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559번지

면적 6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1. 1. ~ 2022. 12. 31.

목적 및 사유 양식장 진입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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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 - 44호

남해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제9조 및 「남해군 주민투표조례」제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38,316 38,300 16 5,474
청구권자 
총수의 

1/7 이상

2022년  1월  10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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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 - 45호

남해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군 수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38,316 5,747

4개 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

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남해읍 11,129 384

이동면 3,350 384

상주면 1,486 223

삼동면 3,590 384

미조면 2,056 309

남  면 3,233 384

서  면 2,435 366

고현면 3,236 384

설천면 2,659 384

창선면 5,142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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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원
(단위 : 명)

지  역
선거구

읍면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20/100 산정수

가선거구

계 13,564 2,713 각 읍․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남해읍 11,129 136

서  면 2,435 136

나선거구

계 5,895 1,179 각 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고현면 3,236 59

설천면 2,659 59

다선거구

계 8,069 1,614
1개 이상 면별로 각
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
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이동면 3,350 81

상주면 1,486 81

남  면 3,233 81

라선거구

계 10,788 2,158
1개 이상 면별로 각
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
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삼동면 3,590 108

미조면 2,056 108

창선면 5,142 108

2022년  1월  10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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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 – 59호

남해군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38,613 38,597 16 1,930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2022년  1월  10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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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 - 72호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남  해  군  수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3.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2>참조

4. 의견제출 방법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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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37,949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
(2018.07.0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16

힐링빌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합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71,696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주거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33,747

관광
휴양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37,949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747 - 33,747 100.0
주거용지 6,822 - 6,822 20.6
녹지용지 15,216 - 15,216 45.1

소공원 301 - 301 0.9
조성녹지 14,805 - 14,805 43.9

보행자전용도로 110 - 110 0.3
공공시설용지 11,709 - 11,709 34.7
커뮤니티센터 4,362 - 4,362 12.9
관리사무소 1,001 - 1,001 3.0

공공하수처리시설 434 - 434 1.3
도로 5,912 - 5,91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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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7,949 - 137,949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49,223 - 49,223 35.7

녹지용지 83,525 - 83,525 60.5

조성녹지 20,499 - 20,499 14.8

원지형보전녹지 63,026 - 63,026 45.7

공공시설용지 5,201 - 5,201 3.8

주차장 5,201 - 5,201 3.8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604 5,912 - - - 3 560 5,731 1 44 181

중로 1 136 2,325 - - - 1 136 2,325 - - -

소로 3 468 3,587 - - - 2 424 3,406 1 44 181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6
집산
도로

136
창선면 진동리

641-3도
창선면 진동리

653-1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기정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157
창선면 진동리

653-1전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기정 소로 2 128 8
국지
도로

267 중로 2-6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기정 소로 3 49 4
국지
도로

44 소로 2-128
창선면 진동리

67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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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소공원 소공원
창선면 진동리 

653전
301 - 301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다)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하수처리시설
창선면 진동리 

674전
434 - 434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가)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창선면 진동리 639전 5,201 - 5,201
남해군 고시
제2019-136호
(2098.10.24)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1 3,447 진동리 667 전 3,447
주거용지

2 2 3,375 진동리 668 임 3,375

3 3 1,001 진동리 642 대 1,001 관리사무소

4 4 4,362 진동리 678 전 4,362 커뮤니티센터

5 5 434 진동리 674 전 434 공공하수처리시설

6 6 301 진동리 653-1 전 301 소공원

7 7 2,241 진동리 665 전 2,241
조성녹지

8 8 12,564 진동리 669 전 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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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Ⅰ Ⅰ 4,208 진동리 680 전 4,208
관광휴양시설
(야외휴게공간)

Ⅱ Ⅱ 45,015 진동리 687 전 45,015
관광휴양시설
(특별계획구역)

Ⅲ Ⅲ 5,201 진동리 639 전 5,201 주차장

Ⅳ Ⅳ 10,574 진동리 산197-6 임 10,574
조성녹지

Ⅴ Ⅴ 9,925 진동리 산197-37 임 9,925

Ⅵ Ⅵ 63,026 진동리 산197-17 임 63,026 원지형보전녹지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거용지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단, 단독주택에 거주

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하며 편의점은 제외한다.

1, 2 1, 2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 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 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 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공공시설용지

(관리사무소)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3 3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 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 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 체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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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시설용지

(커뮤니티센터)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사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4 4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 18미터 이하

배 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 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 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소공원

용 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원에서 설치

할 수 있는 시설

6 6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 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 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 체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관광휴양시설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관광사업중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련시설

·제6호 유원시설업 관련시설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관련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가목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련시설

·나목 관광농원사업 관련시설

○야외휴게공간 용도Ⅰ Ⅰ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 16미터 이하



남  해  군  공  보2022년  1월  25일                                                       제 711 호 (27)

주차장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해당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 

Ⅲ Ⅲ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창선면 진동리 
산197-6번지 일원

45,015 - 45,015
남해군 고시
제2019-136호
(2019.10.24.)

  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계획지침(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 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위락시설

불허용도

○ 특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건축물

1. 제1호 단독주택

2. 제2호 공동주택

3. 제6호 종교시설

4.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제17호의 공장

9.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제25호의 발전시설

15.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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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최고높이 4층 이하 / 28m이하

배치 입지의 특성 및 용도 등의 개발의도에 맞게 배치

형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형태 추구

색채 통일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색조 사용

  
  <붙임2>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도면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참고용)



남  해  군  공  보2022년  1월  25일                                                       제 711 호 (29)

남해군 공고 제2022 - 75호

2022년 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에 따라 

2022년 남해군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1. 계획인원 :  ⃝⃝명 내외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 및「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

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신청기간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6. 8. 31.
9. 1. ～ 9. 17. 10. 31.

11. 1. ～ 11. 15. 12. 31.

 ※ 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외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희망일(매월 말일 기준) 20일 전 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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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가. 지급 대상자의 제한

    ○ 군수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규정 제3조제2항)

  나. 지급 대상자의 제외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①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④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

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⑤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다. 심사기준

    ○ 군수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지방공무원 명

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7조제2항 및「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7조를 적용한다.

4.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가. 군수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급일, 신청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부서의 장을 거쳐 신청인

에게 통지함.

5. 명예퇴직수당 지급 또는 결정 취소 등

  가.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기타의 사유로 

지연 지급할 수 있다.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취소, 환수 및 정산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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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가. 부서의 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원을 작성하였는지와 대상자 

제한사유 해당여부를 1차 확인하여 신청 기한내 추천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참고 

  다. 문의처 : 행정과 행정팀(☎86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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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 – 77호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교류사업 및 교류활성화 지원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준용사항(안 제6조)

  마. 시행규칙(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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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월 14일 ∼ 1월 24일까지 (10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우) 52430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7, 팩스 055-860-3737

     - 이메일  ejchoi92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055-860-311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mailto:ejchoi9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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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란 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남해군 

발전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군과 향우회간 상호 친선우호 및 군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교류사업)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행사

  2.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3. 향우회 활동 홍보

  4.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류활성화 지원) 군수는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회원 및 향우회에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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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 – 105호

공시송달(2차 보상협의)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사업의명칭 :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2년 1월 20일 ~ 2022년 2월 3일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1. 12. ~ 2022. 2.

○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재난안전과) (T: 055-860-3296, F: 055-860-3727)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

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

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

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통

 - 통장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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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대상자

번

호

토  지

소재지
소 유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현 황

비 고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상주면
양아리 792-3 도 258 여수시 고소동 OO 김익O

2 ″ 산310-4 임 49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OO 김익O

3 ″ 산316-1 임 179 - 미등기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박태O 토지대장상
소유자

4 ″ 산316-2 임 1,873 - 미등기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박태O 토지대장상
소유자

5 ″ 785-3 전 156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OO 박준O

6 ″ 790-3 전 86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OO 전수O

7 ″ 산317-8 임 2,40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OO 하정O



남  해  군  공  보2022년  1월  25일                                                       제 711 호 (37)

남해군 공고 제2022 – 113호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어촌계 마을어업권 내 유어장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 유어장 지정 현황

지정 받는 자 지정번호 유어장명 지정 위치
지정
면적
(ha)

지정기간

금천어촌계
남해군�

제00060호
금천갯벌체험장

남해군�삼동면�동천리�

금천지선

(마을어업� 172호�내)

10

2022.� 1.� 19.

~

2031.� 12.� 30.

 2022년  1월  19일

남  해  군  수


